
제 2 조 :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제 3 조 :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,700,000천원으로 한다.
제 4 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184,247천원으로 한다.
제 5 조 :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제 5 조 :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인건비 2. 복리후생비 3. 반환금 및 기타 4. 지방채상환 원리금
제 6 조 :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

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.


